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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·운영 기준(가이드라인) 최종본 배포

1.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-4411호와 관련입니다.

2. '23. 9. 25. 시행 예정인 「의료법」제38조의2 관련,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

설치 · 운영의 상세 내용을 포함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.

3. 이에 시행규칙을 반영한 「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· 운영 기준(가이드라인)」

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, 의료기관 등에 안내하여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

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· 운영 기준(가이드라인)」(최종본)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수신자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세

종특별자치시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강원특별자치도지사, 경기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경상
북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대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

주무관 서기관
보건의료정책과
장

전결2023.9.19.

심민정 이유리 차전경

협조자

시행 보건의료정책과-4934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4층 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409 팩스번호 044-202-3924 / alswjd8995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


